
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-668호

2025년 내수면 어선 기관 및 장비 교체 지원사업 신청 공고(2차)

 「수산업법」제93조 및 「내수면어업법」제17조, 2025년 내수면 어선 기관 

및 장비 교체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차 사업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6월 9일

북 구 청 장

1. 사 업 명 : 2025년 내수면 어선 기관 및 장비 교체 지원사업(2차)

2. 사업내용 : 내수면 노후 어선의 기관 및 장비(양망기) 교체 비용 60% 지원

3. 신청자격 : 어선 등록·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하고 노후기관 및 양망기 신규 설치

(교체) 희망 어업인

※ 지원 제외 대상

- 사업신청일로부터최근 2년이내에내수면어업법, 어선법및수산관계법령위반으로

적발되어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자(과징금대체, 과태료부과도포함)

- 상기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․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

-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한 어선

- 사업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(선체·기관)의 국고 또는

지방비 지원을 받은 자

- 가족(부부 등)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받는 자

4. 사업안내

  가. 지원품목 : 어선의 기관 및 장비(양망기)

  나. 지원내역 :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의 60% 지원

  다. 지원조건 : 시비 30%, 구비 30%, 자부담 40%

※ 1척당 기관 최대 20백만원/ 양망기 최대 4백만원 (자부담비 포함)



  라. 사후관리 :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기간 내 재산처분제한

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

디젤엔진 설치일로 부터 10년간

매각,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
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 등

조달청 내용연수 
준용

가솔린엔진 설치일로 부터 11년간

선외기모터 설치일로 부터 7년간

양망기 설치일로부터 5년간

5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  가. 신청기한 : 2025. 6. 25.(수) 18시까지

  나. 신청장소 : 북구청 일자리경제과(제2별관1층)

  다. 신청서류 : 사업신청서, 선적증서(사본), 어업허가증(사본), 어선검사증서(사본)

6. 사업자 선정 : 사업시행지침 참고(예산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예정)

  

7. 기타사항 :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2025년 내수면 어선 기관교체 지원사업 

지침 참고 및 북구청 일자리경제과(309-4474)로 문의

붙임 1. 사업신청서 1부.

     2. 2025년 내수면 어선 기관 및 장비 교체 지원사업 지침 1부.


